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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

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

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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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법률 제14970호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의 죄”를 “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

강간·강제추행 등) 및 제8조(장애인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)의 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

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


